
[별  6] <개  2015.7.17.>

옥외탱크 장소의 치·구조 및 설비의 ( 30조 )

Ⅰ. 안 거리

험  장 또는 취 는 외탱크(이  " 외 장탱크"라 다)는 별  

4 Ⅰ  규 에 여 안 거리를 어야 다.

Ⅱ. 보 공지

1. 외 장탱크( 험  이송    그 에 이에 는 공작  

외 다)  주 에는 그 장 또는 취 는 험  량에 라 외

장탱크  면 부  다  에   공지를 보 여야 다.

장 또는 취 는 험  량 공지  

지 량  500  이 3m 이상

지 량  500  과 1,000  이 5m 이상

지 량  1,000  과 2,000  

이
9m 이상

지 량  2,000  과 3,000  

이
12m 이상

지 량  3,000  과 4,000  

이
15m 이상

지 량  4,000  과

당해 탱크  평단면  지름(횡

인 경우에는  변)과 높이  큰 것과 

같  거리 이상. 다만, 30m 과  경

우에는 30m 이상    있고, 

15m 미만  경우에는 15m 이상  

여야 다.

2. 6  험  외  험  장 또는 취 는 외 장탱크(지 량  

4,000 를 과 여 장 또는 취 는 외 장탱크를 외 다)를 동일

 안에 2개 이상 인 여 는 경우 그 인 는 향  보

공지는 1  규 에  보 공지  3분  1 이상     있

다. 이 경우 보 공지  는 3m 이상이 어야 다.

3. 6  험  장 또는 취 는 외 장탱크는 1  규 에  

보 공지  3분  1 이상     있다. 이 경우 보 공지  는 

1.5m 이상이 어야 다.

4. 6  험  장 또는 취 는 외 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

인 여 는 경우 그 인 는 향  보 공지는 3  규 에 

여 산출   3분  1 이상     있다. 이 경우 보 공지

 는 1.5m 이상이 어야 다.

5. 1  규 에도 불구 고 외 장탱크(이  이 에  "공지단축 외

장탱크"라 다)에 다  각목  에 합  분  조 를 는 



경우에는 그 보 공지를 1  규 에  보 공지  2분  1 이상  

( 소 3m 이상)    있다. 이 경우 공지단축 외 장탱크  재

시 1㎡당 20㎾ 이상  복사열에 노출 는 면  갖는 인  외 장탱

크가 있 면 당해 면에도 다  각목  에 합  분  

조 를 함께 여야 다.

가. 탱크  면에 사 는  양  탱크 원주 이 1m에 여 분당 

37ℓ이상   것

나. 원  양  가목  규 에  량  20분 이상 사   있는 

량   것

다. 탱크에 보강링이  경우에는 보강링  아래에 분 헤드를 

, 분 헤드는 탱크  높이  구조를 고 여 분 가 게 이루어 

질  있도   것

라. 분 소  에  것

Ⅲ. 지  게시

1. 외탱크 장소에는 별  4 Ⅲ 1  에 라 보  쉬운 곳에 " 험

 외탱크 장소"라는 시를  지  동  Ⅲ 2  에 라 

에 여 요  사항  게시  게시  여야 다.

2. 탱크  군(群)에 있어 는 1  지  게시  그 미 달에 지장

이 없는 범  안에  보  쉬운 곳에 일 여   있다. 이 경우 게

시 과 각 탱크가   있도  는 조 를 강구 여야 다.

Ⅳ. 특 외 장탱크    지

1. 외탱크 장소  그 장 또는 취 는 액체 험  량이 100

만ℓ 이상  것(이  "특 외탱크 장소"라 다)  외 장탱크(이  "

특 외 장탱크"라 다)    지  당해   지 상에 

는 특 외 장탱크  그 부속  자 , 장 는 험  량 등

 (이  "탱크 "이라 다)에 여 생 는 에 여 안

 것  여야 다.

2.   지  다  각목에 는 에 합 여야 다.

가. 지  암  단 , 토  토에 걸쳐 있는 등 동(滑動)  일 킬 

우 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

나. 지  다  1에 합  것

1)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범 내에 있는 지 이 입시

험(標準貫入試驗)  평 재 시험(平板載荷試驗)에 여 각각 

입시험 가 20 이상  평 재 시험 [5㎜ 침 시에 있어  시험 (K30 )

 다. 4 에  같다]가 1㎥당 100MN 이상  값일 것

2)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범 내에 있는 지 이 다  

에 합  것



가) 탱크 에  지지  계산에 있어  지지 안   침 량 

계산에 있어  계산침 량이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

값일 것

나) (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것에 다. 이  이 

에  같다)  면 부  3m 이내  직  지 부분이 

 동등 이상  견고 이 있고, 지 면 부  이가 15m 지

 지질(  면 부  3m 이내  직  지 부분  

외 다)이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것외  것일 것

다) 토 지  압 도시험에 , 사질토 지  입시험에  

각각 압 에 여 압 도가 90%[미소  침 가 장 간 계속

는 경우에는 10일간(이  이 에  "미소침 간"이라 

다) 계속 여  침 량  합  1일당 평균침 량이 침  

 개시  날부  미소침 간  종일 지  침 량  

0.3% 이 인 에는 당해 지 에  압 도가 90%인 것  본

다] 이상 또는 입시험 가 평균 15 이상  값일 것

3) 1) 또는 2)  동등 이상  견고함이 있  것

다. 지 이 다, 천,  늪 등에 고 있는 경우에는 동에 

여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안 이 있  것

라. 는 사질토 또는 이  동등 이상  견고 이 있는 것  이용 여 국

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라 만드는 것  평 재 시

험  평 재 시험 가 1㎥당 100MN 이상  값  나타내는 것(이  "

토"라 다) 또는 이  동등 이상  견고함이 있는 것   것

마. ( 토인 것에 다. 이  목에  같다)는 그 면이 특 외

장탱크를 는 장소  지  2m 이상  간격  보  것

.  또는  주 에는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

라 당해 를 보강   조 를 강구  것

3. 1   2 에 규 는 것외에   지 에 여 요  사항  

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다.

4. 특 외 장탱크    지  2  나목1)  규 에  

입시험  평 재 시험, 동목2)다)  규 에  압 도시험 또는 

입시험, 동  라목  규 에  평 재 시험  그 에 국민안 처장

이 여 고시 는 시험  실시   당해 시험과 는 규 에 

 에 합 여야 다.

Ⅴ. 특 외 장탱크    지

1. 외탱크 장소  그 장 또는 취 는 액체 험  량이 50만

ℓ 이상 100만ℓ 미만  것(이  " 특 외탱크 장소"라 다)  외

장탱크(이  " 특 외 장탱크"라 다)    지  2   3

에  는 에 라 견고 게 여야 다.



2.   지  탱크 에 여 생 는 에 여 안  것  

여야 다.

3.   지  다  각목에 는 에 합 여야 다.

가. 지  암  단 , 토  토에 걸쳐 있는 등 동  일 킬 우

가 없  것

나. 지  다  1에 합  것

1)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범 내에 있는 지 이 암  그 

 견고  것일 것

2)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범 내에 있는 지 이 다  

에 합  것

가) 당해 지 에 는 특 외 장탱크  탱크 에  지지

 계산에 있어  지지 안   침 량 계산에 있어  계산

침 량이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값일 것

나)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지질 외  것일 것( 가 국민

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구조인 경우를 외 다)

3) 2)  동등 이상  견고함이 있  것

다. 지  다, 하천, 호수  늪 등에 접하고 는 경우에는 활동에 하

여 민안전처 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  것

라. 는 사질토 또는 이  동등 이상  견고 이 있는 것  이용 여 국

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라 만들거나 이  동등 이상  

견고함이 있는 것   것

마. (사질토 또는 이  동등 이상  견고 이 있는 것  이용 여 국민

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라 만드는 것에 다)는 그 

면이 특 외 장탱크를 는 장소  지  2m 이상  간

격  보  것

4. 2   3 에 규 는 것 외에   지 에 여 요  사항

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다.

Ⅵ. 외 장탱크  외부구조  

1. 외 장탱크는 특 외 장탱크  특 외 장탱크 외에는 께 3.2㎜ 

이상  강철  또는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규격에 합  재료 , 

특 외 장탱크  특 외 장탱크는 Ⅶ  Ⅷ에 여 국민안 처

장 이 여 고시 는 규격에 합  강철  또는 이  동등 이상  계

 질  용 이 있는 재료  틈이 없도  작 여야 고, 압 탱크

( 상용압 이 압  과 는 탱크를 말 다)외  탱크는 충 시험, 

압 탱크는 상용압  1.5  압  10분간 실시 는 압시험에

 각각 새거나 변 지 아니 여야 다.



2. 특 외 장탱크  용 부는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

라 실시 는 사 과시험, 진공시험 등  시험에 있어  국민안

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합  것이어야 다.

3. 특 외 장탱크  특 외 장탱크외  탱크는 다  각목에 는 

에 라, 특 외 장탱크  특 외 장탱크는 Ⅶ  Ⅷ  규 에 

 에 라 지진  풍압에 견   있는 구조  고 그 지주는 철근

크리트조, 철골 크리트조 그 에 이  동등 이상  내 능이 있는 것

이어야 다.

가. 지진동에   또는 풍 에  이 외 장탱크   

또는 지주  특  에 집 지 아니 도  당해 탱크를 견고   

 지  에 고  것

나. 가목  지진동에    풍  계산 법  국민안 처장

이 여 고시 는 에  것

4. 외 장탱크는 험  폭  등에 여 탱크내  압 이 상  

상승 는 경우에 내부  가스 또는 증 를 상부  출   있는 구조  

여야 다.

5. 외 장탱크  외면에는 녹  지   도장  여야 다. 다만, 

탱크  재질이 부식  우 가 없는 스 인 스 강  등인 경우에는 그러

지 아니 다.

6. 외 장탱크  [에뉼러 (특 외 장탱크   단 께가 

15㎜를 과 는 경우, 내경이 30m를 과 는 경우 또는  고장 강

 사용 는 경우에  직 에 여야 는  말 다. 이  

같다)  는 특 외 장탱크에 있어 는 에뉼러  포함 다. 이  

이 에  같다]  지 면에 게 는 경우에는 다  각목  1  

에 라  외면  부식  지   조 를 강구 여야 다.

가. 탱크   아래에  부식  효 게 지   있도  아스

트샌드 등  식재료를  것

나. 탱크  에 식  조 를 강구  것

다. 가목 또는 나목  규 에  것과 동등 이상   부식  지

  있는 조 를 강구  것

7. 외 장탱크  압 탱크( 상용압 이 부압 또는 압 5㎪  과 는 탱

크를 말 다)외  탱크( 4  험  외 장탱크에 다)에 있어 는 

없는 통  또는 부착 통  다  각목에 는 에 

여 여야 고, 압 탱크에 있어 는 별  4 Ⅷ 4  규 에  안

장 를 여야 다.

가. 없는 통

1) 직경  30㎜ 이상일 것

2) 단  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   등  침 를 막는 구조  

 것



3) 가는  구리망 등  인 지장 를  것. 다만, 인  70℃ 

이상  험 만  해당 험  인  미만  도  장 또는 취

는 탱크에 는 통 에 있어 는 그러 지 아니 다.

4) 가연  증 를 회   를 통 에 는 경우에 있

어 는 당해 통  는 장탱크에 험  주입 는 경우를 

외 고는 항상 개 어 있는 구조  는 편, 폐쇄  경우에 있

어 는 10㎪ 이  압 에  개 는 구조   것. 이 경우 개  

부분  효단면  777.15㎟ 이상이어야 다.

나. 부착 통

1) 5㎪ 이  압 차이  작동   있  것

2) 가목3)  에 합  것

8. 액체 험  외 장탱크에는 험  양  자동  시   있도

 부 식 계량장 , 증 가 산 지 아니 는 구조  부 식 계량장

, 압 자동 식이나 사 동 원소를 이용  식에  자동계량

장  또는 리게이지( 속  보  경질 리 등  어 있고 게이

지가 손 었   험  출  자동  지   있는 장 가 

어 있는 것에 다)를 여야 다.

9. 액체 험  외 장탱크  주입구는 다  각목  에 여야 다.

가. 재 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 것

나. 주입 스 또는 주입 과 결합   있고, 결합   험 이 새지 

아니  것

다. 주입구에는  또는 뚜껑   것

라. , 벤  그 에 에  재해가 생  우 가 있는 액체

험  외 장탱크  주입구 부근에는 를 효 게 거  

 지 극   것

마. 인 이 21℃ 미만인 험  외 장탱크  주입구에는 보  쉬운 곳

에 다  에  게시   것. 다만, 소 본부장 또는 소

장이 재 상 당해 게시   요가 없다고 인 는 경우에

는 그러 지 아니 다.

1) 게시  변이 0.3m 이상, 다른 변이 0.6m 이상인 직사각  

 것

2) 게시 에는 " 외 장탱크 주입구"라고 시 는 것외에 취 는 

험  별, 품명  별  4 Ⅲ 2  라목  규 에 여 주 사항

 시  것

3) 게시  색 탕에 색 자(별  4 Ⅲ 2  라목  주 사항  

색 자)   것

. 주입구 주 에는 새어나  름 등 액체가 외부  출 지 아니 도  

 거나 집  등  장 를  것

10. 외 장탱크  펌 (펌   이에 부속 는 동 를 말 며, 당해 



펌   동 를  건축  그  공작  는 경우에는 당해 

공작  포함 다. 이  같다)는 다  각목에 여야 다.

가. 펌  주 에는  3m 이상  공지를 보  것. 다만, 상 

효  격벽  는 경우  6  험  또는 지 량  10  이

 험  외 장탱크  펌 에 있어 는 그러 지 아니 다.

나. 펌 부  외 장탱크 지  사이에는 당해 외 장탱크  보

공지  3분  1 이상  거리를 지  것

다. 펌 는 견고   에 고  것

라. 펌   이에 부속 는 동 를  건축  그  공작 (이  "펌

실"이라 다)  벽· · 닥  보는 불연재료   것

마. 펌 실  지붕  폭 이  출  도  가벼운 불연재료   것

. 펌 실  창  출입구에는 갑종  또는 종   것

사. 펌 실  창  출입구에 리를 이용 는 경우에는 망입 리   것

아. 펌 실  닥  주 에는 높이 0.2m 이상   만들고 닥  크

리트 등 험 이 스며들지 아니 는 재료  당히 경사지게 여 그 

부에는 집 를  것

자. 펌 실에는 험  취 는데 요  채 , 조명   를 

 것

차. 가연  증 가 체  우 가 있는 펌 실에는 그 증 를 외  높  

곳  출 는 를  것

카. 펌 실외  장소에 는 펌 에는 그 직  지 면  주 에 

높이 0.15m 이상   만들고 당해 지 면  크리트 등 험 이 

스며들지 아니 는 재료  당히 경사지게 여 그 부에는 집

를  것. 이 경우 4  험 ( 도 20℃   100g에 용해 는 양

이 1g 미만인 것에 다)  취 는 펌 에 있어 는 당해 험 이

직  구에 입 지 아니 도  집 에 분리장 를 여

야 다.

타. 인 이 21℃ 미만인 험  취 는 펌 에는 보  쉬운 곳에 

9  마목  규 에 여 " 외 장탱크 펌 "라는 시를  게

시 과 에 여 요  사항  게시  게시   것. 다만, 

소 본부장 또는 소 장이 재 상 당해 게시   요가 

없다고 인 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11. 외 장탱크  는 주강 또는 이  동등 이상  계  질이 있는 

재료  어 있고, 험 이 새지 아니 여야 다.

12. 외 장탱크   탱크  에 여야 다. 다만, 탱크  

과 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여 손상   우 가 없는 법

  는 경우에는 탱크  에   있다.

13. 부상지붕이 있는 외 장탱크   또는 부상지붕에 는 는 

지진 등에 여 부상지붕 또는 에 손상  주지 아니 게 여야 



다. 다만, 당해 외 장탱크에 장 는 험  안 리에 요  가

동(可動)사다리, 회 지 구, 검척 (檢尺管), 샘 링(sampling)   

이에 부속 는 에 있어 는 그러 지 아니 다.

14. 외 장탱크   ·구조  는 15  규 에  것 

외에 별  4 Ⅹ  규 에  조소    용 여야 다.

15. 액체 험  이송   외 장탱크   지진 등에 여 당

해 과 탱크  결합부분에 손상  주지 아니 게 여야 다.

16. 외 장탱크에 는 는 사업법에  

에 여야 다.

17. 지 량  10  이상인 외탱크 장소( 6  험  외탱크 장소

를 외 다)에는 별  4 Ⅷ 7  규 에 여 뢰침  여야 

다. 다만, 탱크에 항이 5Ω 이 인 지시  거나 인근 뢰

 보 범  내에 들어가는 등 주  상황에 라 안 상 지장이 없

는 경우에는 뢰침  지 아니   있다.

18. 액체 험  외 장탱크  주 에는 Ⅸ  에 라 험 이 새었

 경우에 그 출  지   를 여야 다.

19. 3  험   질(고체에 다)  외 장탱크에는 

 불연재료  만든 복 를 여야 다.

20. 이황 탄소  외 장탱크는 벽  닥  께가 0.2m 이상이고 

가 지 아니 는 철근 크리트  조에 어 보 여야 다. 이 경우 

보 공지·통   자동계량장 는 생략   있다.

21. 외 장탱크에 부착 는 부속 ( , , 폼챔버, 염 지장 , 

통 , 상압 출장 를 말 다)는 원 또는 국민안 처장

이 여 고시 는 국내·외 공인시험 에  시험 또는 인증  

품  사용 여야 다.

Ⅶ. 특 외 장탱크  구조

1. 특 외 장탱크는 주 (탱크 , 탱크  는 내압, 도변  

향 등에  것  말 다. 이  같다)  종 ( , 풍 , 지진  

향 등에  것  말 다. 이  같다)에 여 생 는   변 에 

여 안  것  여야 다.

2. 특 외 장탱크  구조는 다  각목에 는 에 합 여야 다.

가. 주 과 주   종  조합에 여 특 외 장탱크  본체

에 생 는 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허용  이 일 

것

나. 특 외 장탱크  보 평내 (保有水平耐力)  지진  향에  

요보 평내 (必要保有水平耐力) 이상일 것, 이 경우에 있어  보

평내   요보 평내  계산 법  국민안 처장 이 여 

고시 다.



다. ,   지붕  소 께  에뉼러  ( 외면에  

 연장 는 소 이, 내면에  탱크 심부  연장 는 소 이를 

말 다)  소 께는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합  

것

3. 특 외 장탱크  용 (겹침보   보  는 것  외

다) 법  다  각목에 는 에 다. 이러  용 법  국민안 처

장 이 여 고시 는 용 시공 법 인시험  법  에 합  것

이거나 이  동등 이상  것임이 미리 인 어 있어야 다.

가.  용  다 에  것

1) 이   가 이  용입 맞 용   것

2)  이  단  달리 는  각각  이 과 동일

상에 지 아니 도   것. 이 경우 당해 이 간  간격  

 는 증 꺼운 쪽  5  이상  여야 다.

나. 과 에뉼러 (에뉼러 이 없는 경우에는 )과  용  부분용입

그룹용  또는 이  동등 이상  용 강도가 있는 용 법  용  

것. 이 경우에 있어  용  드(bead)는 매끄러운 상  가 야 다.

다. 에뉼러 과 에뉼러  뒷면에 재료를  맞 용  고, 에뉼러

과   과  용  뒷면에 재료를  맞 용  또는 

겹 용  용  것. 이 경우에 에뉼러 과  용 부  강도 

 과  용 부  강도에 해  향  주는 이 있어 는 

아니 다.

라. 용  사이즈(부등사이즈가 는 경우에는 작  쪽  사이즈를 말

다)는 다  식에 여 구  값   것

t₁ ≧S

≧
√

2 t

₂
(단, S≧4.5)

t₁ : 얇  쪽  강  께(㎜)

t₂ : 꺼운 쪽  강  께(㎜)

S : 사이즈(㎜)

4. 1  내지 3  규 는 것 외  특 외 장탱크  구조에 여 

요  사항 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다.

Ⅷ. 특 외 장탱크  구조

1. 특 외 장탱크는 주   종 에 여 생 는   변

에 여 안  것  여야 다.

2. 특 외 장탱크  구조는 다  각목에 는 에 합 여야 다.

가. 께가 3.2㎜ 이상일 것

나. 특 외 장탱크  에 생 는 상시  원주 향인장  국

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허용  이 일 것

다. 특 외 장탱크  에 생 는 지진시  축 향압축  국



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허용  이 일 것

3. 특 외 장탱크  보 평내  지진  향에  요보 평내

 이상이어야 다. 이 경우에 있어  보 평내   요보 평내

 계산 법 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다.

4. 2   3 에 규 는 것 외  특 외 장탱크  구조에 여 

요  사항 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다.

Ⅸ. 

1. 인 액체 험 (이황 탄소를 외 다)  외탱크 장소  탱크 주

에는 다  각목  에 여 를 여야 다.

    가.  용량  안에  탱크가 나인 에는 그 탱크 용

량  110% 이상, 2  이상인 에는 그 탱크  용량이 인 것  

용량  110% 이상   것. 이 경우  용량  당해  

내용 에  용량이 인 탱크 외  탱크   높이 이  부분  

용 , 당해 내에 있는 모든 탱크  지 면 이상 부분   체

, 간막이  체   당해  내에 있는  등  체  뺀 

것  다.

    나. 는 높이 0.5m 이상 3m 이 , 께 0.2m 이상, 지 매 이 

1m 이상   것. 다만,  외 장탱크 사이  지 면 아래

에 불침 (不浸潤性) 구조  는 경우에는 지 매 이를 해

당 불침  구조 지    있다.

    다. 내  면  8만㎡ 이   것

    라. 내  는 외 장탱크  는 10( 내에 는 모

든 외 장탱크  용량이 20만ℓ 이 이고, 당해 외 장탱크에 장 

또는 취 는 험  인 이 70℃ 이상 200℃ 미만인 경우에는 

20) 이   것. 다만, 인 이 200℃ 이상인 험  장 또는 

취 는 외 장탱크에 있어 는 그러 지 아니 다.

    마.  외면  2분  1 이상  자동차 등이 통행   있는 3m 이상  

노면폭  보  구내도 ( 외 장탱크가 있는 부지내  도 를 말

다. 이  같다)에 직  도   것. 다만, 내에 는 

외 장탱크  용량합계가 20만ℓ 이 인 경우에는 소 동에 지장이 

없다고 인 는 3m 이상  노면폭  보  도  또는 공지에 는 

것    있다.

    . 는 외 장탱크  지름에 라 그 탱크  부  다 에 

는 거리를 지  것. 다만, 인 이 200℃ 이상인 험  장 

또는 취 는 것에 있어 는 그러 지 아니 다.

      1)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  3분  1 이상

      2)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  2분  1 이상

    사. 는 철근 크리트  고,  외 장탱크 사이  지 면  



불연 과 불침 이 있는 구조(철근 크리트 등)   것. 다만, 출

 험  용   있는 용 조(專用油槽)  펌  등  를 

갖춘 경우에는  외 장탱크 사이  지 면     

있다.  

아. 용량이 1,000만ℓ 이상인 외 장탱크  주 에 는 에는 

다  규 에 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  것

1) 간막이  높이는 0.3m( 내에 는 외 장탱크  용량

 합계가 2억ℓ를 는 에 있어 는 1m)이상  , 

 높이보다 0.2m 이상 낮게  것

2) 간막이   또는 철근 크리트   것

3) 간막이  용량  간막이 안에  탱크이 용량  10% 이상일 것

자. 내에는 당해 내에 는 외 장탱크를  (당

해 외 장탱크  소 를   포함 다), 조명   계

시스 과 이들에 부속 는  그  안 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

 외에는 다른 를 지 아니  것

차.  또는 간막이 에는 해당 를 통 는  지 

아니  것. 다만, 험  이송 는  경우에는 이 통 는 

지  좌우 향  각 1m 이상 지   또는 간막이  외면

에 께 0.1m 이상, 지 매 이 0.1m 이상  구조  여 

 또는 간막이  이 구조  고,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, 통

는 부분  충재 등  마감 는 식    있다.

카. 에는 그 내부에 고인  외부  출   구를 

고 이를 개폐 는  등   외부에  것

타.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험  장 는 외 장탱크에 있어 는 

카목   등에 그 개폐상황  쉽게 인   있는 장 를  것

. 높이가 1m를 는   간막이  안 에는 내에 출입

  계단 또는 경사 를 약 50m마다  것

   . 용량이 50만리  이상인 외탱크 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어 

 외부  출  험 이 다 또는 강  입  우 가 있는 

경우에는 해당 외탱크 장소가  부지 내에 용 조(專用油槽) 

등 출 험  용 를  것

2. 1  가목·나목·사목 내지 목  규  인 이 없는 액체 험  

외 장탱크  주 에 는  에 여 용 다. 이 

경우에 있어  1  가목  "110%"는 "100%"  본다.

  3. 그 에  에 여 요  사항  국민안 처장 이 

여 고시 다.

Ⅹ. 고인  험  외탱크 장소  특



고인  험 만  100℃ 미만  도  장 또는 취 는 외탱크 장

소  그 ·구조  가 다  각목에 는 에 합  경우에는 

Ⅰ·Ⅱ·Ⅵ 3 (지주  는 부분에 다)· 10 · 17   18

 규  용 지 아니 다.

가. 외탱크 장소는 별  4 Ⅺ 1  규 에 여 안 거리를  것

나. 외 장탱크( 험  이송    그 에 이에 는 공작

 외 다)  주 에 다  에 는  공지를 보  것

장 또는 취 는 험  량 공지  

지 량  2,000  이 3m 이상

지 량  2,000  과 4,000  

이
5m 이상

지 량  4,000  과

당해 탱크  평단면  지름(횡

인 경우에는  변)과 높이  큰 것  

3분  1과 같  거리 이상. 다만, 5m 

미만  여 는 아니 다.

다. 외 장탱크  지주는 철근 크리트조, 철골 크리트구조 그 에 이들과 

동등 이상  내 능이 있  것. 다만, 나  안에 는 모든 

외 장탱크가 고인  험 만  100℃ 미만  도  장 또는 취

는 경우에는 지주를 불연재료    있다.

라. 외 장탱크  펌 는 Ⅵ 10 (가목· 목  사목  외 다)  

규 에 는 것외에 다  에  것

1) 펌  주 에 1m 이상   공지를 보  것. 다만, 내 구조   

상 효  격벽  는 경우 또는 지 량  10  이  험  

장 는 외 장탱크  펌 에 있어 는 그러 지 아니 다.

2) 펌 실  창  출입구에는 갑종  또는 종   것. 

다만, 연소  우 가 없는 외벽에 는 창  출입구에는 불연재료 

또는 리  만든  달  있다.

3) 펌 실  연소  우 가 있는 외벽에 는 창  출입구에 리를 

이용 는 경우는 망입 리를 이용  것

마. 외 장탱크  주 에는 험 이 새었  경우에 그 출  지  

 를  것

. Ⅸ 1  가목 내지 다목  사목 내지 목  규  마목   

에 여 용 다. 이 경우에 있어  동  가목  "110%"는 "100%"  

본다.

Ⅺ. 험  질에 른 외탱크 장소  특

알킬알루미늄등, 아 트알데히드등  히드 실아민등  장 또는 취 는 

외탱크 장소는 Ⅰ 내지 Ⅸ에 는 외에 당해 험  질에 라 다  

각 에 는 에 여야 다.



1. 알킬알루미늄등  외탱크 장소

가. 외 장탱크  주 에는 범 를 국      알

킬알루미늄등  안  장소에  조에 이끌어 들일  있는 를 

 것

나. 외 장탱크에는 불  체를 입 는 장 를  것

2. 아 트알데히드등  외탱크 장소

가. 외 장탱크  는 동·마그 슘· ·  또는 이들  분  

는 합  만들지 아니  것

나. 외 장탱크에는 냉각장  또는 보냉장 , 그리고 연소  합 체  

생 에  폭  지   불  체를 입 는 장 를 

 것

3. 히드 실아민등  외탱크 장소

가. 외탱크 장소에는 히드 실아민등  도  상승에  험  

 지   조 를 강구  것

나. 외탱크 장소에는 철이  등  입에  험   지  

 조 를 강구  것

Ⅻ. 지 탱크에 계  외탱크 장소  특

1. 4  험  지 탱크에 장 또는 취 는 외탱크 장소는 Ⅰ 내지 

Ⅸ   Ⅰ·Ⅱ·Ⅳ·Ⅴ·Ⅵ 1 (충 시험 또는 압시험에  부분

 외 다)· 2 · 3 · 5 · 6 · 10 · 12 · 16   

18  규  용 지 아니 다.

2. 1 에 는 것외에 다  각목에 는 에 합 여야 다.

가. 지 탱크  외탱크 장소는 다 에 는 장소  그 에 국민안

처장 이 여 고시 는 장소에 지 아니  것

1) 경사지 등  지 붕 , 산사태 등  험이 있는 장소

2) , 침강 등  지 변동이 생 고 있거나 지 탱크  구조에 지장  

미 는 지 변동이 생  우 가 있는 장소

나. 지 탱크  외탱크 장소  는 Ⅰ  규 에 는 것외에 당해 외

탱크 장소가 보 는 부지  경계 에  지 탱크  지 면  지  

사이에, 당해 지 탱크 평단면  내경  에 0.5를 곱 여 얻  (당

해 가 지 탱크  면에  지 면 지 높이  보다 작  경우

에는 당해 높이  )또는 50m(당해 지 탱크에 장 또는 취 는 

험  인 이 21℃ 이상 70℃ 미만  경우에 있어 는 40m, 70℃ 

이상  경우에 있어 는 30m)  큰 것과 동일  거리 이상  거리를 

지  것

다. 지 탱크( 험  이송    그  이에 는 공작  

외 다)  주 에는 당해 지 탱크 평단면  내경  에 0.5를 

곱 여 얻   또는 지 탱크  면에  지 면 지 높이  



 큰 것과 동일  거리 이상   공지를 보  것

라. 지 탱크  지  다 에  것

1) 지  당해 지 에 는 지 탱크  그 부속  자 , 장

는 험  량 등  (이  "지 탱크 "이라 다)에 

여 생 는 에 여 안  것

2) 지  다 에 는 에 합  것

가) 지  Ⅳ 2  가목  에 합  것

나)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범 내  지  지 탱크

에  지지 계산에  지지 안   침 량계산에  계산

침 량이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합 고, Ⅳ

2  나목2)다)  에 합  것

다) 지 탱크 부  지 [마목3)에 는 양 를 는 경우

에는 당해 양   지 ]  면  평 재 시험에 

있어  평 재 시험 (극  지지  값  다)가 지 탱크

에 나)  안  곱 여 얻  값 이상  값일 것

라)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범 내  지  지질이 국민안

처장 이 여 고시 는 것외  것일 것

마) 지 이 다· 천· 소(湖沼)·늪 등에 고 있는 경우 또는 

인공지  조 는 경우에는 동과 여 국민안 처장 이 

여 고시 는 에 합  것

) 인공지 에 있어 는 가) 내지 마)에 는 것외에 국민안 처장

이 여 고시 는 에 합  것

마. 지 탱크  구조는 다 에  것

1) 지 탱크는    철근 크리트 또는 리스트 스트 크리

트  만들고 지붕  강철  만들며,    안쪽에는 액

지  여 틈이 없도   것

2) 지 탱크  재료는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규격에 합  

것 또는 이  동등 이상  강도 등이 있  것

3) 지 탱크는 당해 지 탱크  그 부속  자 , 장 는 험  

량, 토압, 지 압, 양압 (揚壓力), 크리트  건조 축  크립

(creep)  향, 도변  향, 지진  향 등  에 여 

생 는   변 에 해  안 게 고, 해  침   부상(浮

上)  일 키지 아니 도   것. 다만, 국민안 처장 이 여 고

시 는 에 합  양 를 는 경우는 양압  고 지 

아니   있다.

4) 지 탱크  구조는 1) 내지 3)에 는 외에 다 에 는 에 

합  것

가) 에 여 지 탱크본체(지붕  액 지  포함 다)에 

생 는 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허용  이 일 것



나)    소 께는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

에 합  것   것

다) 지붕  2매  구조  부상지붕  고, 그 외면에는 녹 지를 

 도장  는 동시에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

합 게  것

라) 액 지 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라 강철

 만들고, 그 용 부는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

라 실시  자분탐상시험 등  시험에 있어  국민안 처장 이 

여 고시 는 에 합 도   것

. 지 탱크  펌 는 다  에 합  것   것

1) 험  에 는 펌 는 그 동  내부에 냉각 를 

시키는 동시에 속  보 내에  것

2) 1)에 해당 지 아니 는 펌 는 Ⅵ 10 (갱도에 는 것에 

있어 는 가목·나목·마목  카목  외 다)  규 에  외

장탱크  펌   용  것

사. 지 탱크에는 당해 지 탱크내   히   있는 를 

 것

아. 지 탱크  외탱크 장소에 갱도를 는 경우에 있어 는 다 에 

 것

1) 갱도  출입구는 지 탱크내  험  고액면보다 높  에 

 것. 다만, 고액면  는 를 경 는 경우에 있어 는 

그러 지 아니 다.

2) 가연  증 가 체  우 가 있는 갱도에는 가연  증 를 외부

에 출   있는 를  것

자. 지 탱크는 그 주 가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구내도 에 

직  면 도   것. 다만, 2  이상  지 탱크를 인 여 

는 경우에는 당해 지 탱크 체가 포   있도  , 각 탱크  2 

향 이상이 구내도 에 직  면 도  는 것    있다.

차. 지 탱크  외탱크 장소에는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

에 라 험  또는 가연  증   자동  검지 는  

 지  변동  감시 는 를  것

카. 지 탱크  외탱크 장소에는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

에 라 지 벽   것. 다만, 주  지 상황 등에 여  

험 이 산  우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3. 1   2 에 규 는 것외에 지 탱크  외탱크 장소에  

부  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다.

ⅩⅢ. 해상탱크에 계  외탱크 장소  특

1. 원 ·등 ·경  또는 를 해상탱크에 장 또는 취 는 외탱크



장소  해상탱크를 용량 10만ℓ 이 마다  채운 이  격벽  

게 구분 고, 해상탱크  부분  부분   채운 이 벽  구조  

 것  Ⅰ 내지 Ⅸ  규 에 불구 고 2   3  규 에   

있다.

2. 1  외탱크 장소에 여는 Ⅱ·Ⅳ·Ⅴ·Ⅵ 1  내지 7   

10  내지 18  규  용 지 아니 다.

3. 2 에 는 것외에 해상탱크에 계  외탱크 장소  특 는 다  

각목과 같다.

가. 해상탱크  는 다 에  것

1) 해상탱크는 자연  또는 인공  거  폐쇄  평  해역에 

 것

2) 해상탱크  는 지, 해  또는 당해 해상탱크에 계  외탱크

장소  는 공작 외  해양 공작 부  당해 해상탱크  외면

지  사이에 안  보 는데 요 다고 인 는 거리를 지  것

나. 해상탱크  구조는 안 법에 는 에  것

다. 해상탱크  (定置) 는 다 에  것

1) 는 해상탱크를 안 게 보존· 지   있도   것

2) 는 당해 에 작용 는 에 여 생 는  

 변 에 여 안  구조   것

라.  직  해 면 부   자   에 작용

는 에  에 여 를 안 게 지지 는데 요  이

지  지  입시험에  입시험 가 평균  15 이상  

값  나타내는 동시에  자   에 작용 는 에 

 에 여 안  것

마. 해상탱크  펌 는 Ⅵ 10  규 에  외 장탱크  펌

  용 , 장상황에 라 동 규  에 는 것이 

곤란  경우에는 안 조 를 강구 여 동 규    일부를 용

지 아니   있다.

. 험  취 는  다  에  것

1) 해상탱크   ·구조  는 Ⅵ 14  규 에  

외 장탱크    용  것. 다만, 장상황에 라 동 규

 에 는 것이 곤란  경우에는 안 조 를 강구 여 동 규

   일부를 용 지 아니   있다.

2) 해상탱크에 는 과 그  과  결합부분  도 등에 

여 당해 부분에 손상  주지 아니 도  조  것

사. 는 「 사업법」에   규 에 는 외에, 

열  부식에 여 내구 이 있는 동시에 후  변 에 내 이 있  것

아. 마목 내지 사목  규 에 불구 고 해상탱크에 는 펌 ,   

(차목에 는  는   소  는 



를 외 다)에 있어 는 「 안 법」에 는 에  것

자. 해상탱크  주 에는 험 이 새었  경우에 그 출  지   

(부 식  것  포함 다)를  것

차. 해상탱크에 계  외탱크 장소에는 험  또는 가연  증   또

는 험  폭  등  재해  생 또는 를 지 는 를  것

ⅩⅣ. 외탱크 장소  충 시험  특

외탱크 장소  구조 또는 에  변경공사(탱크   또는  

체공사를 외 다)  탱크본체에  공사를 포함 는 변경공사  당

해 탱크본체에  공사가 다  각 (특 외탱크 장소 외  외탱크 장

소에 있어 는 1 · 2 · 3 · 5 · 6   8 )에 는 변

경공사에 해당 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에 계  외탱크 장소에 

여 Ⅵ 1  규 (충 시험에  과 는 부분에 다)  용

지 아니 다.

1. 노즐·맨  등  공사

2. 노즐·맨  등과 는 용 부  보 공사

3. 지붕에 는 공사(고 지붕식   외탱크 장소에 내부부상지붕

 는 공사를 포함 다)

4. 과 는 겸침보 공사

5. 과 는 보 공사(용 부에  열 향이 경미  것에 다)

6. 장높이 이상  에 는 용 부  보 공사

7. 에뉼러  또는  겹침보 공사  부  600㎜ 범  외  부

분에  것  당해 겹침보 부분이 부면 (에뉼러    

면  말 다)  2분  1 미만인 것

8. 에뉼러  또는 에  보 공사(용 부에  열 향이 경미  

것에 다)

9.  또는 에뉼러 이 과 는 용 이 부  겹침보 공사 또는 

보 공사(용 부에  열 향이 경미  것에 다)


